
용마터널, 강남순환로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을 위한 의견청취안

의 안
1338

제출년월일 : 2020년 2월 5일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번 호

1. 제안이유

우리시에서 관리 중인 민자도로 중 용마터널과 강남순환로의 통행료

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「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」

제13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 가. 징수대상시설

구 분 용마터널 강남순환로

위 치 중랑구 면목동~구리시 아천동 금천구 시흥동~서초구 우면동

규 모 연장 3.5km, 왕복 4차로 연장 12.4km, 왕복 6~8차로

영업소 1개소 2개소(금천, 선암)

개통일시 2014.11.21 2016.7.3

나. 통행료 인상내역 (단위 : 원/대, VAT포함)

구 분
용마터널 강남순환로

최초
(’14.11.21) 2020년 인상액 최초

(’16.7.3) 2020년 인상액

소 형 1,500 1,500 - 1,600 1,700 100

중 형 2,500 2,600 100 2,800 2,900 100

대 형 3,200 3,300 100

※ 경차 : 50% 할인 적용

강남순환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에 따라 대형차량 통행제한



다. 통행료의 산출기초

- 협약상 차종별 기준통행료에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누적

적용하여 산정(붙임 참조)

라. 징수기간 : 2020.4.1.부터

마. 통행료 징수방법 : 유인징수 및 전자요금(ETCS)징수 방식 혼용

바.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

-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8조의 감면대상 차량 및

감면비율(붙임 참조)

사. 유사시설의 통행료 수준 : 붙임 참조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

시행령 제23조,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

제1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도로계획과 민자사업팀 김정식 (☎ 2133-8073)



붙 임

통행료 산정 관련 자료

1. 2020년 통행료

【용마터널】

가. 통행료 산정

○ 기준 통행료에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출된 금액을 100원

단위에서 사사오입 방식으로 절상 또는 절하하여 통행료를 산정함

나. 최초통행료(’14.11.21)

구 분 소 형 중 형 대 형

기준 통행료 1,019.00 1,732.30 2,241.80

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적용 1,475.36 2,508.12 3,245.80

최초통행료 1,500 2,500 3,200

(단위 : 원/대, VAT포함)

다. 2020년 통행료(’20.4.1)

구 분 소 형 중 형 대 형

기준 통행료 1,000.00 1,700.00 2,200.00

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적용 1,516.90 2,578.73 3,337.18

2020년 통행료 1,500 2,600 3,300

(단위 : 원/대, VAT포함)

- 적용 소비자물가지수

구 분 물가지수

2001년 4월말 소비자물가지수 69.301 %

2019년 12월말 소비자물가지수 105.12 %

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151.69 %

※ 2015년 기준(=100) 소비자물가지수임



【강남순환로】

가. 통행료 산정

○ 기준 통행료에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출된 금액을 100원

단위에서 사사오입 방식으로 절상 또는 절하하여 통행료를 산정함

나. 최초통행료(’16.7.3)

구 분 소 형 중 형

기준 통행료 1,087.65 1,849.00

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적용 1,626.74 2,765.45

최초통행료 1,600 2,800

(단위 : 원/대, VAT포함)

다. 2020년 통행료(’20.4.1)

구 분 소 형 중 형

기준 통행료 1,087.65 1,849.00

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적용 1,703.80 2,896.46

2020통행료 1,700 2,900

(단위 : 원/대, VAT포함)

- 적용 소비자물가지수

구 분 물가지수

2000년 11월말 소비자물가지수 67.104%

2019년 12월말 소비자물가지수 105.120 %

누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 156.65 %

※ 2015년 기준(=100) 소비자물가지수임



2. 차종 구분

구 분 대 상 차 량 제 원 차 종

소 형
2축 차량, 윤폭 130mm초과 279.4mm 이하

(승용차, 16인승 이하 소형버스, 2.5톤 미만 소형화물)
1종

중 형

2축 차량, 윤폭 279.4mm 초과, 윤거 1,800mm이하
(대형버스 17인승이상, 중형화물 2.5톤 이상~10톤 이하)

2종

2축 차량, 윤폭 279.4mm초과, 윤거 1,800mm초과
(33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, 2축 5.5톤~10톤 미만 화물차)

3종

대 형
3축 대형 화물차(10톤 초과) 4종

4축 이상 대형 화물차(20톤 초과) 5종

경 차
배기량 1,000cc 미만 경자동차,

길이 3.6m이하, 너비 1.6m 이하, 높이 2.0m 이하
6종

3. 통행료 면제 및 감면 대상

가. 면제 대상(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제3항1호)

구 분 면제 대상

유료

도로법

○ 군작전용 차량, 구급 및 구호차량,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

○ 경찰작전용 차량, 교통단속용 차량 및 유료도로의 건설·유지관리용 차량

○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세대원 소유 차량으로서 독립유공자가 승차한 비영업
차량 중 승용자동차,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,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

○ 국가유공자(1~5급) 및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(1~5급) 또는 대상자의 세
대원 소유 차량으로서 대상자 본인이 승차한 비영업용 차량중 2,000cc 이
하 승용자동차, 7인승~10인승 승용자동차,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, 최대
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

○ 천재지변 또는 파업 등으로 긴급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수송용 차량으로서 국토
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차량

서울시
○ 시·구 제설차량(제설기간, 11.15~익년 3.15)

○ 시 도로유지 관리차량



나. 감면 대상(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3항2호)

구 분 감면 대상 감면율

경자동차
○ 배기량 1,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.6미터, 너비 1.6미터, 높이

2.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, 특수자동차
50%

전기자동차 ○ 길이 3.6미터, 너비 1.6미터, 높이 2.0미터 이하인 차량 50%

장애인 차량
○ 등록된 장애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

인이 승차하는 비영업용 차량*
50%

국가유공자
차 량

○ 6급 또는 7급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또는 동일 세대원이
소유한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비영업용 차량*

50%

5·18 민 주
유 공 자

○ 6급 내지 14급의 신체장애등급을 받은 등록된 5·18민주화운동부
상자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당해 5·18민주화운
동부상자가 승차하는 비영업용 차량*

50%

고엽제 후유증
환자 차량

○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동일 세대원이
소유한 차량으로서 위 환자가 승차하는 비영업용 차량*

50%

*비영업용 차량(시행규칙 제5조제4항) : 2,000cc 이하 승용자동차, 7인승~10인승 승용자동차,
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,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

다. 통행료 면제 및 감면 차량의 해당여부 증명

○ 영 제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식별표지 부착

3. 유사시설의 통행료 수준

관리청 시 설 명 연 장
(km) 통행요금

서울특별시 우면산터널 2.96 소형·중형 : 2,500원

강원도 미시령터널 3.69
소형 : 3,300원, 중형 : 5,600원
대형 : 7,200원

대구광역시
대구남부순환도로
(앞산터널로)

10.44 소형 : 1,600원, 대형 : 2,200원

경기도 수석~호평 11.2
소형 : 1,400원, 중형 : 2,800원
대형 : 3,500원

경기도 일산대교 1.84
소형 : 1,200원, 중형 : 1,800원
대형 : 2,400원

경상남도 마창대교 1.70
소형 : 2,500원, 중형 : 3,100원
대형 : 3,800원

경상남도 창원~부산 22.48
소형 : 2,000원, 중형 : 3,000원
대형 : 3,800원

※ 통행요금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


